
<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> 

제6조(사용제한) 휘장의 도안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

수 없으며,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. 

[전문개정 2014.4.24]

제7조(위반 시 조치사항) 구청장은 구 휘장 및 응용도안을 무단으로 사

용하는 자에 대하여 「상표법」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

치를 취해야 한다. (개정 2014. 4. 24)

 

<상표법>
제50조(상표권의 효력)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

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. 다만,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

한 때에는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

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6조(침해로 보는 행위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

권(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)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

으로 본다.  <개정 1997.8.22., 2004.12.31.>

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

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

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
제93조(침해죄)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

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 제97조의2(몰수)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



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·포장 또는 상

품(이하 이 항에서 "침해물"이라 한다)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

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.  <개정 

2011.6.30.>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

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이를 

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1997.8.22.]

<형법>
 제225조(공문서등의 위조·변조)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

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

다.


